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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분의 경우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일정기간 경과로 징계기록이 말소되나, 

그 기간 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각각의 징계처분에 한 해당 기간을 

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징계기록이 말소*됨(공무원 인사기록․통계  인사사

무 처리 규정 §9) → 동 내용은 “법원인사사무규칙”등 다른 공무원 련 인사

규정에 동일하게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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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‧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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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* ’20.12.31. (’20.9.23.  )

 □「 5 3 (  

 )   

 . 

2. 

2020 10 8
                   

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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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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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19 

, 3 ( )

‘20.3.31.

□ 

3 ( ) * ② 

 ‘20.5.31.

   * 7-45 , 7-46 , 7-51 3 , 7-55 , 7-64 3 , 7-69 , 7-70 , 14

15

□ , 

 □「 4 (

) 2.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 3 18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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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19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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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20.3.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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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( ) * ②  

‘20.5.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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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 3 18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 )

- 66 -



������ ( )    �	
�� ������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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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 : > 

  - ( ) PC

  - 

VPN

  - LAN TO LAN VPN 

USB/ /

/

, (DRM), PC 

S/W 

O/S IP 

, 

 < : 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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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- 

  - 

   * ( ) ( )

□ ‘ ’ ‘ ’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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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 3 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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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10 1 ·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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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-19 

 

□ -19 ’ ‘ ’ ‘  

 

 (1) 4-35 2 

3 3

, 

   - 4-35 2 3 1 “
*

” 

4-36 9 “ 5

( , 7-45 2 1

, )”

    * 보험업감독규정 제4-35조의2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1항에 따른 

보험계약의 요사항을 표 상품설명 본에 반 하여야 하며, 동 규정 제4-36조 제7항에 

따라 표 상품설명 본의 제작, 심사 등 리 차  방법은 동 규정 제4-35조를 수

하여야 함

 (2) ( ,  

) , 15( )

3

,

   - (1)

4-37 1 1  

( )

□ , (1), (2)

 

, 

 ◦ 102 4, 48 2 15

( ) 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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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* 동 조치를 이행한 경우 보험업법 제96조, 동법 시행령 제43조, 보험업감독규정 제4-36조 

 제4-36조의2 등 통신 매 시 용되는 법규를 용하지 아니함

1) 

( ) , ｢  

｣ ｢ · ｣ 

  2) 

, , 

 □「 」 4 (

) 2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 4 10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 )

( 10 1 · 2 )

   1. 

.

   2. 

.

    . 

    . 

    . 

    . 

    .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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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(1) 4-35 2 

3 3

, 

   - 4-35 2 3 1 “
*

” 

4-36 9 “ 5

( , 7-45 2 1

, )”

    * 보험업감독규정 제4-35조의2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1항에 따른 

보험계약의 요사항을 표 상품설명 본에 반 하여야 하며, 동 규정 제4-36조 제7항에 

따라 표 상품설명 본의 제작, 심사 등 리 차  방법은 동 규정 제4-35조를 수

하여야 함

 (2) ( ,  

) , 15( )

3

,

   - (1)

4-37 1 1  

( )

□ , (1), (2)

 

, 

 ◦ 102 4, 48 2 15

( ) 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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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* 동 조치를 이행한 경우 보험업법 제96조, 동법 시행령 제43조, 보험업감독규정 제4-36조 

 제4-36조의2 등 통신 매 시 용되는 법규를 용하지 아니함

1) 

( ) , ｢  

｣ ｢ · ｣ 

  2) 

, , 

 □「 」 4 (

) 2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 4 10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 )

( 10 1 · 2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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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

   2. 

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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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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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◦ 29 2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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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※ 동 비조치의견서는 2020.12.31.까지 유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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) 2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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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□ 18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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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보험 물담보는 사고로 차량 손시 피해차량의 최종가액 뿐만 아니라 용품을 

취득하는 세 까지 보상하는데, 취득세 계산시 피해차량의 최종가액 상당액을 기

으로 계산한 취득세를 보상하는 것이 자동차보험 표 약 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

□ ｢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｣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 약  <별표 2> 물배상 지  기  

2. 교환가액에서는 차량 손시 “사고 직 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용품을 

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”을 취득세로 보상하도록 규정

 ◦ 따라서, 자동차보험 표 약 의 취지와 같이 차량 손시 보험사가 지 하는 사고 

직 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용품을 취득하는데 실제 소요된 비용을 

취득세로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함

 15 < 2> 물배상 지  기  

2. 교환가액 . 

(1) 

(2)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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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3 2 84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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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‧ 2020.4.16. ｢ 19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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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□ 19 , 

1  ( , 

)

   ※ , 

 □ ’20.4 12  

 □ , 19 ,  

‧ ‧ ‧  

-  -

 ① 19 19 
( )

 ②  ( ) 19 , 全    

 ③ ‧   

 ④ ①～③

 □ ｢ ｣ 5 3(

· )① 2.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 4 29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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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□ ｢ ｣ 5 3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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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 4 29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 )

- 85 -



- 86 -



������ ( )    �	
�� �������

 □ 19 * ｢ ｣ 12  1  

4 2021.6.30.

｢ ｣ 84 1

   

 □ 19 · ·

 

‧ 2020.4.16. ｢ 19 ｣  

 

 □ 19 * 10%p

‧ ‧ ‧ 2021.6.30.

   

 □ , 19 · ·  

(80~100%) ,  

‧ ‧ ‧  

 □ ｢ ｣ 5 3(

· )① 2.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 4 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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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□ 19 22 2 

1 (100%) 24 1

 □ 

 

 □ ·

(2020.4.20.)

 ◦  10%p  

 2021.6.30. ｢ ｣ 24 1

 □ , , 

 □ ｢ ｣ 5 3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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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□ 19 22 2 

1 (2020 110%, 2021 100%)  

24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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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0.4.2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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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6.30. ｢ ｣ 24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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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 」 1 28 4 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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